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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t of nursing facility expansions are needed by rapidly growing elder population and operating long-term nursing act for the 

elderly from July, 2008. To supply facilities in a short period, government is considering a method which is converting usage of 

existed building to nursing facility. 

Therefore, we took actual state analysis by interviewing manager, surveying actual measurement and using draft among the 

converted facilities. To improve and encourage those living environments of nursing facilities, we need to establish design standard 

of adaptabl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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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체인구의 

7%를 차지함으로서 ‘고령화 사회(aning society)’가 되었

고, 그리고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2020년에 노인 

인구가 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속한 고령화 실은 노인 주거, 

복지  의료 지원 등에 안 마련이 시 한 사회  문

제로 두되었다. 한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

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증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요양시설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설이 수용해야하는 노인인구가 

증하게 되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신축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 할 수 있는 ‘컨버 (Conversion)’을 통한 

방법에 주목하게 되었다. 

‘컨버 (conversion)’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공 이란, 

재 폐교된 학교, 폐업된 음식 , 일반 주택 등 신축 건물

이 아닌 지역 내 활용도가 감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

축물을 상으로 그 용도를 다른 시설로 환하는 것을 

말한다. 재 국내에서도 이러한 컨버 (Conversion)에 

따라 용도 변경한 노인요양시설 사례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의 공간 이용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컨버  

(Conversion)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간의 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   고려 사항을 살펴본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컨버 (Conversion)을 이

용한 노인요양시설의 설계기 을 마련하고, 컨버

(conversion)을 통한 요양시설을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노인요양시설의 이론  고찰과 실태조사

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용도 변경으로 분류하여 연구 

진행한다. 이론  고찰은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의 특

성  황에 해 알아보고, 련법을 검토한다. 실태조

사는 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용도변경을 통해 

변경된 시설  6곳을 방문하여 이  유사 용도에서 변

경된 시설과 련 자료가 부족한 시설을 제외한 3곳을 

선정하여 운 자 면담과 시설 실측, 도면을 심층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요양시설로 변경된 

공간계획과 편의시설의 설치기 , 용도변경 과정에서 나

타는 문제 을 통해 용도변경을 통한 요양시설의 설계계

획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  고찰

1. 노인 요양시설의 특성  황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문기 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거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24

시간 노인들이 상주하는 생활시설이라 할 수 있다. 



구분 주요 용도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식  일상의 편의 

제공 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

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식․요양과 일상의 

편의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 노인 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교 양 ․ 취 미 생 활 ․ 친

목도모등의 제공시설 

노인복지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에서 편의 제공 

연계 서비스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기타 

노인보호 문기  
노인학  련 업무

를 담당하는 시설 
-

표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기존 건축물 활용을 한 계법령 검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해

서는 기본 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함께 노후화된 시

설물의 개․보수  증개축 즉, 리모델링이 필수 이다. 

이에 여기서 용도변경 련 법령과 리모델링 련 법령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에 의거한 건

축행 로써 다수의 계법령이 있지만, 이 가운데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령에 해 정리

해보면 건축물의 피난안 기 과 노인복지시설에 용해

야하는 편의시설 기  는 주차 수 산정․하수도 용량 

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련하여 건축

법에서만 련 기 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분이 공동주

택을 상으로 하고 있다. 

구분 주요규정내용 계법조항 

용

도

변

경

건축법 
건축물 피난․안

 련 법령 

-제14조(용도변경),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등),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방

화벽),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물

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에 한 규칙 

소방시설 설

치유지  

안 리 에 

한 법률 

건축물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 

기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특정소방 상물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의 종류), 시행령 제19조(방

염성능기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상물)

주차장법 

건축물 용도별 

부설 주차장 규

모 산정 기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시행령 

제6조,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 상 시설물의 

종류  설치기 )

하수도법 

건축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

정 기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5조(건축물의 증축 등에 한 특례), 환경부 

고시 제2007-178호

장 애 인 ․ 노

인 ․ 임 산 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한 법률

건축물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상 기  

-편의증진법 제8조(편의시설 설치기 ), 시행령 

제4조, 별표2( 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 )

리

모

델

링

건축법 

리모델링의 정의 

 범  

-법 제2조(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는 기능향상 등을 하여 수선 는 

일부 증축하는 행 ) 

리모델링시 완화 

규정

-법 제5조( 용의 완화)  시행령 제6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제32조, 

제32조의2,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

53조 완화)

-리모델링시 인

센티  규정 

-법 제5조의4(리모델링에 비한 특례)  제6

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리모델링 용이

한 공동주택 건축을 진하기 한 건폐율 등의 

완화(120%)

표 2. 기존 건축물 활용을 한 계법령 

Ⅲ. 지역시설의 컨버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용도변경을 한 노인양로시설 6곳을 2008년 1월에서 2008

년 2월에 방문하 다. 이  유사용도에서 변경되었거나. 

련 자료가 부족한 3곳을 제외한 총 3곳의 요양시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A시설은 원에 치한 교회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 하 고, B시설은 기존에 창고 시설로 사용하 던 건

축물을 노인요양시설로, C시설은 주거의 목 으로 지은 

주택에서 용도 변경하여 운 하고 있다. 

시

설

명

용도변경여부

여부 변경 변경후

A 용도변경 원교회 노인요양시설

B 용도변경 창고시설 노인요양시설

C

남자숙소

(용도변경/리모델링)
일반주택 노인요양시설

여자숙소(신축) · 노인요양시설

표 3 요양시설의 컨버  ․후 용도

A시설은 단층의 건물로, B시설은 지상 4층의 규모로 

재 10이상 30인 미만의 규모로 운 되고 있으며, C시설은 

지상 3층의 건축물로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운

되고 있다.   

구분

시

설

명

치 신고일 입지
건물층수

(지상/지하)

건축면

(㎡)

연면

(㎡)

노

인

요

양

시

설

10인

이상

~

30인

미만

A 충북 - 원 1/0 199.17 199.7

B 남 2005.08 원 4/0 131.13 509.42

30인

이상
C 경기 2002.08 원 3/0 154.89 302.91

표 4 건축개요

2. 컨버  된 요양시설의 실태 조사  분석

1) A시설

(1) 시설 개요

교회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된 A시설은 기존의 

계획되었던 공간은 그래도 사용하고, 종교집회장으로 사

용되었던, 넓은 공간을 구획하여 침실로 나 었고, 휴게

실과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 으로 설치하 다.

(2) 침실

침실은 온돌방 형식으로 규모별로 1실당 2인실과 3인실

로 구분되어져 있다. 침실의 1인당 면 을 시설 기 보다 

많은 7.71㎡로 비교  쾌 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a. 변경 b. 변경 후

그림 1  A시설의 용도변경 과 후의 공간계획분석

          구분

 시설명
인원/실 객실양식 면 /인(㎡)

법 기 4인 이하 - 6.6㎡ 이상

A 2/1  3/1 온돌 ● 7.71㎡

● : 합/설치  ◐: 보통   X : 부 합   

표 5 침실 공간의 특성

침실의 편의시설로는 침실 출입문의 유효 폭과 스 치 

높이,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는 합하게 나타났지만, 실

별로 설치해야하는 비상호출기의 미설치와 문턱의 단차

가 제거되어 있지 않다. 침 를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지

만, 입소 노인이 침실과 외부를 거동할 때 안 사고에 유

의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구분

시설명
비상호출 미끄럼방지

출입문
문턱높이 스 치높이

유효폭 형태

법

기
● ●

0.8m

이상
- 제거

0.8m이상

1.2m 이하

A X ●
●

0.87m

미닫

이

X

2㎝

●

1.10m

● : 합/설치  ◐: 보통   X : 부 합   

표 6 침실 편의시설 설치 황

(3) 화장실  욕실

욕실  화장실의 편의시설에서 출입문의 형태와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 손잡이 설치 등 부분 시설이 기 에 

합하지만, 안 시설과 연 된 시설인 욕실  샤워실 문

턱의 단차가 제거되지 않고, 실내의 비상호출기가 설치되

어 있지 않다.

    구분

시설명

화장실 욕실  샤워실

문

형

태

형태

손

잡

이

미끄

럼방

지

단

차

유

효

폭

문

형

태

핸드

일

비상

호출

기

세

면

샤

워

기

욕

조

법 기
미/ 양/ 

바

수평

수직 
설치

제

거

0.8m 

이상

미/

/여

수평

수직
설치 * ** ***

A 여 양 ● ●
X

1.5㎝

●

0.88
여 ● X ● ◐ X

● : 합/설치     ◐ : 일부설치   X : 부 합 

미 : 미닫이   : 이문  여 : 여닫이 양 : 양변기  바 : 바닥부착형 

*세면  : 바닥면에서 하단이 높이 0.65m 이상, 상부의 높이 : 0.8m

**샤워기 : 사용하기 편리한 버식 

***욕조 : 노인의 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

표 7 욕실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 황

(4) 건물의 주출입구와 

외부에서 요양시설로 진입하는 주출입구와 의 편의

시설에서 주 출입무의 유효 폭과  출입문의 형태  경

사로 기울기는 기 에 합하지만, 단차와 출입문의 면

의 활동공간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경고 블럭과 핸드

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구분

시설명

단차 유효폭
활동

공간

출입문

형태

경고

블럭
경사로 핸드 일

법 기
2cm

이하

0.8m

이상

면유

효거리

1.2m이

상

회 문

제외
설치 1/12이하 설치

A
X

2cm

●

0.84m

X

0.84m

●

미닫이
X ● X

● : 합/설치  X : 부 합/미설치

표 8 건물 주출입구  -편의시설 설치 황

(5) 수평이동공간

시설 안의 수평이동공간은 부분 기 에 합하다. 공간

이 약 12m 이상의 긴 복도를 심으로 침실  주방 휴

게실, 출입구 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가 통과 목

 이외에 입소 노인의 단시간 쉼 공간으로 사용된다. 

     구분

시설명
단차

보행

장애물

미끄럼

방지
핸드 일 유효폭 비고

법 기 없음 제거 설치

높이

0.8m이상

0.9m이하

1.2m -

A ● ● ●
●

0.81m

●

1.9m
거

● : 합     X : 부 합  -:시설존재하지 않음

거 : 거실 심의 소규모시설   복휴 : 복도 내 휴게공간설치

표 9 수평이동공간 편의시설 설치 황

2) B시설

(1) 시설 개요

B시설은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통해 

요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창고시설은 거주 목  용도의 건물이 아니고, 건물의 특

성상 공가의 계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a. 변경 b. 변경 후

그림 2 B시설의 용도변경 과 후의 공간계획분석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침실, 식당  주방, 

면회실, 물리치료실, 복도에서 승강기까지 부분의 시설

을 설치하 다. 한 층고의 높이가 일반 거주를 목 으

로 지은 건물보다 높아 안락한 실내 거주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 침실

1실 당 4인 이하의 시설기 에 못 미치는 1실당 5인으로 

구성된 침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1실당 4인 기

은 2008년 1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바  설치기

으로 개정  설치기 으로 보았을 때, 부 합 기 은 아

니다. 때문에 1인당 침실면 도 기 보다 작게 나타났다.

          구분

 시설명
인원/실 객실양식 면 /인(㎡)

법 기 4인 이하 - 6.6㎡ 이상

B 5/1 온/침
X

4.52㎡

● : 합/설치  ◐: 보통   X : 부 합 

온 : 온동  침 : 침실  

표 10 침실공간의 특성

침실의 편의시설로 비상호출기의 미설치와 출입문 유효 

폭이 기 에 못치고 있지만, 문턱의 단차는 없고, 스 치

의 높이도 합하게 설치되었다. 

     구분

시설명

비상

호출

미끄럼

방지

출입문 문턱 

높이

스 치

높이유효폭 형태

법 기 ● ●
0.8m 

이상
- 제거

0.8m이상

1.2m 이하

B X ◐
X

0.78m
여닫이 ●

●

1.15m

● : 합/설치  ◐: 보통   X : 부 합   

표 11 침실 편의시설 설치 황

 

(3) 화장실  욕실

욕실  화장실의 편의시설 황에 해 살펴보면, 부

분의 편의시설이 기 에 합하게 설치되었지만, 안 설

비인 출입문의 단차가 제거되지 않고, 욕실 안의 핸드

일의 미설치로 안 상의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시설명

화장실 욕실  샤워실

출입

문형

태

형

태

손

잡

이

미끄

럼방

지

단차

유

효

폭

출입

문형

태

핸드

일

비상

호출

기

세

면

샤

워

기

욕

조

법

기

미/
양 

혹은 

바

수평

수

직 

설

치
제거

0.8m 

이상

미/

/여

수평

수

직 

설치 * ** ***

B 여 양 ● ◐
X

1.5㎝

●

0.96m
여 X ● ● ● ●

● : 합/설치     ◐ : 일부설치   X : 부 합 

미 : 미닫이   : 이문  여 : 여닫이 양 : 양변기  바 : 바닥부착형 

*세면  : 바닥면에서 하단이 높이 0.65m 이상, 상부의 높이 : 0.8m

**샤워기 : 사용하기 편리한 버식 

***욕조 : 노인의 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

표 12 욕실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 황

(4) 건물의 주출입구와 

건물을 진입하는 주출입구와 의 설치기  합성은 

출입문의 형태와 경사로를 제외하면, 부분의 시설이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

했을 때, 건물 내부는 부분 다시 공간 계획을 했지만, 

기 가 되는 구조를 그 로 사용한 것이 시설 기  부

합의 원인이 되어 출입문의 단차 미제거와 유효 폭, 활동

공간의 소함, 경고블럭, 핸드 일의 미설치로 나타났다.

     구분

시설명
단차 유효폭

활동

공간

출입문

형태

경고

블럭
경사로

핸드

일

법 기
2cm

이하

0.8m

이상

1.2m

이상

회 문

제외
설치

1/12

이하
설치

B
X

4㎝

X

0.75m
X

●

미닫이
X ● X

● : 합/설치  X : 부 합/미설치

표 13 건물 주출입구  -편의시설 설치 황

(5) 수평이동공간

복도  통행 부분에서 단차, 보행장애물, 미끄럼방지재

와 핸드 일이 설치기 에 합하게 나타났지만, 좁은 공

간에서 공간 구획을 나 다 보니, 복도의 유호 폭이 시설 



a. 변경 b. 변경 후

그림 3 C시설의 용도변경 과 후의 공간계획분석

기 보다 좁게 구획되었다. 

      구분

시설명
단차

보행

장애물

미끄럼

방지
핸드 일 유효폭 비고

법 기 없음 제거 설치

높이

0.8m이상

0.9m이하

1.2m -

B ● ● ◐
●

0.84m

X

0.87m
거

● : 합     X : 부 합  - : 시설존재하지 않음

거 : 거실 심의 소규모시설   복휴 : 복도 내 휴게공간설치

표 14 수평이동공간 편의시설 설치 황

(6) 수직이동공간

승강기는 용도변경 한 다음에 설치되어 부분의 편의시

설이 설치기 에 합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계단의 경

우, 용도변경 이 의 계단을 개․보수한 것으로 유효폭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높이는 기 에 맞게 되어 있

으나, 입소 노인이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이용하기에 불편하 다.

  

  구분

시설명

계단 승강기

유

효

폭

디딤
마감

재질

손

잡

이

바닥

면

츨입문

유효록

손

잡

이

되열림

장치비 높이

법

기

1.2m

이상

0.28m 

이상

0.18m 

이하
설치 -

1.1*1.35m 

이상

0.8m

이상

높이 

0.8m이상 

0.9m이하

설치

B
X

1.10

●

0.32

●

0.18
●

77

㎝

●

1.60×1.35

●

0.86m
● ●

● : 합   X : 부 합   - : 시설존재하지 않음   

표 15 수직이동공간의 편의시설 설치 황

3) C시설

(1) 시설 개요

C시설은 기존의 일반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하

여 운 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거주의 목 으

로 지어진 건물로, 용도 변경 시 부분의 실 구획을 바

꾸지 않고, 용도만 변경하 다. 하지만 넓지 않는 주택 

면 에서 용도 변경을 하여 각각의 실이 소규모로 운

되고 있다.

(2) 침실

소규모의 건축물을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1실 당 정원이 

4인 이하로 운 되고, 침 와 온돌을 병행하여 생활한다. 

그러나 1인당 침실면 은 시설기 에 미치지 못한다.  

          구분

 시설명
인원/실 객실양식 면 /인(㎡)

법 기 4인 이하 - 6.6㎡ 이상

C 2/1  4/1 온/침 X 5.88㎡

● : 합/설치  ◐: 보통   X : 부 합   

표 16 침실 공간의 특성

 부분의 시설이 기 에 합하고, 용도 변경 시 단차의 

제거  침실 문의 손잡이 교체 등 시설 기 을 맞추려

고 하 다. 그러나 침실의 비상호출을 설치하지 않았다.  

      구분

시설명

비상

호출

미끄럼

방지

출입문 문턱 

높이

스 치

높이유효폭 형태

법 기 ● ●
0.8m 

이상
- 제거

0.8m이상

1.2m 이하

C X ●
X

0.78m
여닫이 ●

●

1.20m

● : 합/설치  ◐: 보통   X : 부 합   

표 17 침실 편의시설 설치 황

(3) 화장실  욕실

욕실  화장실의 편의시설의 부분은 시설기 에 합

하지만, 입소 노인의 안 상 설치해야 하는 욕실 안의 비

상호출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구분

시설명

화장실 욕실  샤워실

문

형

태

형

태

손

잡

이

미끄

럼방

지

단

차

유

효

폭

문

형

태

핸드

일

비상

호출

기

세

면

샤

워

기

욕

조

법 기
미/ 양/ 

바

수평

수직
설치

제

거

0.8m 

이상

미/

/여

수평

수직 
설치 * ** ***

C 미 양 ◐ ● ●
●

0.82
미 ● X ● ◐ ●

● : 합/설치     ◐ : 일부설치   X : 부 합 

미 : 미닫이   : 이문  여 : 여닫이 양 : 양변기  바 : 바닥부착형 

*세면  : 바닥면에서 하단이 높이 0.65m 이상, 상부의 높이 : 0.8m

**샤워기 : 사용하기 편리한 버식 

***욕조 : 노인의 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

표 18 욕실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 황



(4) 건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의 유효 폭과 출입문의 형태, 경고 블럭과 경사로

의 기울기, 핸드 일이 기 에 합하게 설치되었지만, 

단차의 미제거, 활동공간이 소하게 나타났다.

     구분

시설명
단차 유효폭

활동

공간

출입문

형태

경고

블럭
경사로

핸드

일

법 기 2cm이하 0.8m이상
1.2m

이상

회 문

제외
설치 1/12이하 설치

C
X

4㎝

●

0.92m

X

0.92m

●

여닫이
● ● ●

● : 합/설치  X : 부 합/미설치

표 19 건물 주출입구  의 편의시설 설치 황

(5) 수평이동공간

복도  통로에 해 단차, 보행장애물, 핸드 일의 높이

는 시설기 에 합하게 나타났지만, 미끄럼방지와 유효

폭이 기 에 합하지 않게 나타났다. 복도나 통로의 유

효폭은 용도변경 의 주택이 일반인을 상으로 계획되

었기 때문에, 휠체어에 한 고려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단된다.

      구분

시설명
단차

보행

장애물

미끄럼

방지
핸드 일 유효폭 비고

법 기 없음 제거 설치

높이

0.8m이상

0.9m이하

1.2m -

C ● ● X
●

0.81m

X

0.82m
복,휴

● : 합     X : 부 합  -:시설존재하지 않음

거 : 거실 심의 소규모시설   복휴 : 복도 내 휴게공간설치

표 20 수평이동공간 편의시설 설치 황

(6) 수직이동공간

계단에서는 유효폭  계단 디딤 의 비가 기 에 

합하지 않게 나타났고, 승강기의 출입문 유효폭은 기 보

다 좁게, 손잡이의 높이는 기 보다 높게 설치되었다. 

  구분

시설명

계단 승강기

유

효

폭

디딤
마감

재질

손

잡

이

바닥

면

츨입문

유효폭

손

잡

이

되열림

장치비 높이

법

기

1.2m

이상

0.28m 

이상

0.18m 

이하
설치 -

1.1*1.3

5m 

이상

0.8m

이상

높이 

0.8m이상 

0.9m이하

설치

C
X

1.09

X

0.26

●

0.12
●

99

㎝

●

1.35*1.4

X

0.78

X

0.99
●

● : 합   X : 부 합   - : 시설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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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 자 면담

각 시설의 운 자에게 앞으로 더 설치하거나 개․보수를 

희망하는 시설에 한 질문에, A시설은 바닥의 미끄럼방

지재의 설치와 재정상의 문제로 재 사용하고 있는 

기보일러는 심야를 보일러로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B시

설의 운 자는 소한 공간으로 인해 설치하지 못했던 

물리치료실과 강당, 자원 사자실, 외부의 정원 등을 설

치하여 입소 노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를 희망했고, C

시설의 경우 기존의 설치되었던 공간의 면 을 확장하고

자 하 다. 이는 기존의 건물의 구조로 인해 평면 구획상 

맞닥뜨린 면 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구분

시

설

명

공간 확보 공간확장 개보수

물

리

치

료

실

강

당

욕

실

세

탁

실

자

원

사

자

실

수평

 

수직

이동

공간

외

부

공

간

면

회

실

침

실

화

장

실

욕

실

간

호

사

실

로

그

램

실

물

리

치

료

실

미

끄

럼

방

지

재

기

기

설

노인

요양

시설

30인

미만

A ● ●

B ● ● ● ● ● ● ● ● ● ● ●

30인

이상
C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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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역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운 하는 3곳

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지역건축물을 상으로 용도 변경시, 구체 인 설

치기 이 없어 요양시설의 기 으로 부 합한 설비 시설

이 설치되고 있다. 특히 입소 노인에 생활하는데 따른 안

시설의 설치가 미비하게 나타난다. 침실과 욕실 안의 

비상호출기 미설치, 바닥의 미끄럼방지재의 설치에 한 

인식 부족, 출입무의 단차 미제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부분의 용도 변경한 시설은 기존의 건물의 기  

구조부분은 그 로 둔 채, 내부시설의 공간계획  이동

공간의 설치하는 것이므로, 외부 구조가 설치기 에 합

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주출입문의 유효 폭, 기존 시

설의 계단의 높이  비, 출입문 앞 활동 공간 등이 이

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

경의 이 을 살려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에 한

계가 있으므로, 용도 변경 했을 때 련법의 완화규정도 

필요하다.

셋째, 운 자의 면담을 통해, 용도 변경을 한 가장 큰 이

유는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해 용도변경한 건물이 신축

을 했을 때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은 자본이 든다는 

이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시설 변경에 련된 구체 인 

법이 존재하지 않아, 신축했을 때 보다 많은 자본이 약

되지 않는다. 지역시설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노인요양시

설의 수요에 맞춰 공 을 하기 해서, 정부지원 련 법

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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